
[�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공익위원 권고문� ]

§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(‘임금이 

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’)의 

대상을 구별해 최저임금 관련 별도의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의 조건에서 

어렵다고 판단하고, 노동계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, 특성, 규모 

등에 관련된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 방법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를 

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.

§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권고에 기반해 자

료를 준비하여 발표하였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 노동계가 준비한 자

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‘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’ 관련 사례와 상황에 대해 

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,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

다고 생각합니다.

§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

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,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

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
§ 이제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공익

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

관련된 대상, 규모,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7

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 

§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종사자 등 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

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, 국회, 경

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. 


